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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 

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 

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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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계속) >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사학연금, 실업급여, 재해보상급여, 사립학교 폐교,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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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사실상 폐교로 

인해 중도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폐교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실제로 

여러 학교가 폐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10여년 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어 폐교 도미노 현상의 시작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중앙일보, 2018). 또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성을 감안하여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된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정인영ㆍ김수성, 2019). 이러한 상황에서 사학연금기금에 비하여 

사학재해보상기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재해보상기금을 통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립학교 폐교 시 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정인영ㆍ김수성, 2019). 즉, 재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폐교로 

인한 퇴직도 재해보상의 일환으로 보고 폐교를 재해의 범위에 산입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사립학교 폐교에 대한 선행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먼저 폐교 교직원에 대한 사학연금 

지급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의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폐교로 인해 퇴직할 경우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인영ㆍ김수성(2019)은 사립학교 폐교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지급개시연령이 65세임에도 불구하고 폐교로 인해 실업이 발생할 경우 퇴직시점부터 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연금의 성격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공적연금의 

중요한 목적은 가능한 많은 노인들에게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재정적 지속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이전에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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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둘째, 폐교로 인한 조기연금 지급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사학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 상황에서 사립대학교수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도 

존재한다. 대학교수는 강사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학의 일방적인 고용조건변경에 대해 노동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방준식(2019)은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향후 대학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대학과 대학교수간의 법적 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사학연금가입자를 위한 실업급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사학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폐교 교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사학연금은 제도의 대부분을 공무원연금에 준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행 사학연금은 

위험직무군(소방관, 경찰관 등)에 집중되어 있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준용하는 제도의 한계로, 실제 

사학교직원의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폐교로 인한 퇴직도 재해보상에 포함하고 이에 대하여 

구직급여제도를 신설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구직급여제도는 폐교 퇴직자의 

재취업 장려를 위하여 일정기간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급액은 재해보상기금의 

규모와 폐교 퇴직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구직급여 제공에 

따른 심도 있는 제도분석 및 기존 이은재 의원 입법안1의 보완수단으로 재해보상제도의 구직급여 

제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반부에서는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의 재해 인정 

여부, 사학교직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사학교직원의 고용보험가입 허용 여부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여기서 후반부의 논의는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후반부의 논의를 위해서는 

1.  현행 사학연금은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퇴직 후 5년 이후에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하는 법안이 2016년 11월 이은재 의원 입법발의로 제출된 상태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인영ㆍ김수성(2019)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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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에 대한 재정추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동 방안과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즉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여 두 

방안에 대한 비용적 측면의 비교분석을 시행한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방안도 존재하나, 동 방안에 

소요되는 재정은 고용보험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사학연금 재해보상기금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별도의 재정추계가 필요하지 않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장에서는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 방안 관련 쟁점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3장과 4장에서는 연구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제공안, 고용보험 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시행한다. 

셋째, 결론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활용한 구직급여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결과 및 시사점에 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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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학교 폐교 현황 및 폐교시 현행 사학연금 규정

한국사학진흥재단(2018)의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 폐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월 기준 총 

16개 대학이 폐교하였다. 폐교는 크게 교육부의 폐쇄(강제 폐쇄) 명령에 의한 강제 폐교와 학교 

자체의 자발적 폐교(폐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가 11개교(대학교 8곳, 전문대 2곳, 기타 학교 

1곳)이고, 후자가 5개교(대학교 3곳, 전문대 1곳, 기타 학교 1곳)로 나타났다. 16개의 폐교 대학 중 

13개교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폐교된 대학들이다. 문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학교 폐교 현상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향후 발생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교 도미노 현상은 2002년 이후의 ‘저출산 세대’가 성인이 되는 2020년대 학령인구 절벽 

시대를 앞두고 전국의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생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정인영ㆍ김수성, 2019).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보좌진 업무보고에서 2021년에 전국의 사립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중 

38개교가 신입생 모집을 하지 못해 폐교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중앙일보, 2018). 또한 조영태의 

연구에 의하면 향후 대학 정원과 진학자 수를 추정한 결과 2022년 전문대학교는 43개, 2024년 4년제 

대학은 73개 대학이 학생이 없어 폐교될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며, 10여년 후에는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동아일보, 2018).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대학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다는 위기의식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대학의 모집 정원보다 부족한 지원자 수로 인해 미달사태가 

속출하고 폐교하는 사례가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장 2020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과 재수생 수, 대학진학률 등을 종합해 추산한 

‘대입가능자원’과 대입 정원이 역전된다. 2020년 대입가능자원은 2019년보다 4만6천명 줄어든 

48만명으로 대입정원(2018년 기준)보다 약 2만명이 적고, 5년 뒤인 2024년에는 37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2019). 결국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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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밑돌게 되는 것으로 대학의 폐교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학령인구의 대폭적인 감소 및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현재보다 상당히 많은 

수의 대학 폐교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사립학교 폐교시 현행 사학연금 규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사학연금법 

상 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학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하고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라 퇴직할 경우 5년(퇴직 시점에 따라 0~5년)이 경과한 때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사학연금의 퇴직 시기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인 경우 출생연도가 1961년 이전일 경우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퇴직을 하게 되면 지급연령은 60세인 반면, 폐교로 인한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즉시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표 1> 사학연금의 퇴직시기별 연금수급개시연령

퇴직연도
정상적인 퇴직 시 

연금 지급연령
정원 감축 및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시기

2016~2021 60세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022~2023 61세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2024~2026 62세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2027~2029 63세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030~2032 64세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2033 65세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자료 : 정인영·김수성(2019), <표 1>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이러한 규정은 사학교직원이 조기 퇴직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 소득 대체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규정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정인영ㆍ김수성, 2019). 결국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현재보다 

폐교하는 학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을 준용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의 

대안으로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학연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향후 폐교로 인한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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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표 2> 참조). 

사학연금기금은 연금지급을 위한 연금기금과 재해보상급여 지급을 위한 재해보상기금으로 

구 분 된 다 .  사 학연금법 제48조의2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은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재해보상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렇게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을 통해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재활급여가 지급된다. 즉, 연금제도를 제외한 

재해보상제도와 재해보상의 범주로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기타 제도가 재해보상기금을 

통해 재원이 마련된다. 재해보상기금의 흑자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2 부담률의 적정성 논의가 

필요하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해 보장성 및 복리후생 강화 등 흑자재원의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연도별 사학재해보상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재해보상 기금액 증감률(%) 수입 지출 포괄손익누계액 기금 조성액

2000 27,407 20.22% 7,442 2,833 - 4,609 

2001 32,831 19.79% 7,824 2,400 - 5,424 

2002 34,282 4.42% 20,656 19,205 - 1,451 

2003 36,057 5.18% 22,571 20,518 △278 1,775 

2004 37,718 4.61% 23,537 22,619 743 1,661 

2005 37,789 0.19% 24,621 24,072 △478 71 

2006 39,098 3.46% 26,347 25,098 60 1,309 

2007 38,831 △0.68% 27,454 26,813 △908 △267 

2008 38,828 △0.01% 29,328 29,916 585 △3 

2009 38,963 0.35% 29,353 29,748 530 135 

2010 41,790 7.26% 37,021 34,640 446 2,827 

2011 47,524 13.72% 41,387 35,387 △266 5,734 

2012 61,567 29.55% 45,441 32,426 1,028 14,043 

2013 74,652 21.25% 47,261 33,009 △1,167 13,085 

2014 91,486 22.55% 50,079 33,549 304 16,834 

2015 107,348 17.34% 51,290 36,511 1,082 15,861 

2016 131,866 22.84% 63,670 39,061 △91 24,518 

2017 155,254 17.74% 68,966 42,647 △2,931 23,388 

2018 186,409 22.07% 73,626 47,212 4,741 31,155

자료 : 사학연금공단(2018), <표 7-3>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2.  사학연금 내부자료(2019)에 따르면, 재해보상기금은 2060년 3,576,576백만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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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보상에 대한 쟁점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학교직원의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을 재해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하는지에 관한 이론적 또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해보상제도 공히 업무상 

또는 공무·직무상 재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다. 즉, 이러한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업무 또는 

공무수행과 질병의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재해로 인정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자가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재해로 본다. 산재보험은 원인주의에 기초한 제도이기 때문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만 급여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반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재보험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처음에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휴게 

시간이나 회식 또는 체육대회와 같은 사업장의 행사 중 발생한 사고와 과로사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등까지도 업무상 재해로 확대되어 갔다. 또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3 많은 국가에서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의 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정창률, 2019). 

산재보험은 책임보험의 형태로 도입되었고, 무과실책임주의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고용주책임의 원리를 강제보험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농업인과 같은 비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들어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근로자의 속성과 자영업자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산재보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근주(2016)는 

산업혁명의 근원지인 영국의 산재보험제도를 분석하고 산재보험 대상자의 가입범위인 ‘고용 

3.  원칙적으로 출퇴근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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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에 관한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영국의 산재보험은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의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업무관련성과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나라의 산재보험과 비교할 때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 중 사고나 특정 직업과 관련하여 발병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70여 개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해 보상하는 비기여 급여로서, 산업재해 장애급여, 상병급여, 지속간호 급여, 

중증장애 급여, 소득손실 급여, 은퇴급여, 산재 사망급여, 비고용성 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이 중 

장애급여와 상병급여가 산재보험제도의 핵심이다. 

영국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인 고용소득자란 전통적인 근로관계법상 적용대상인 

근로자(employee)와 확장된 보호 범위인 노무제공자(worker)를 합친 개념으로 ‘고용 또는 고용과 

유사한 형태로 소득을 얻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근주, 2016: 62-63). 즉, 사회보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따르면서도, 자영업자라 하여도 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험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에 따라서 산재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민영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보상의 범위가 법률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것에 

반해, 미국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해석론과 판결에 따라 재해보상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어쨌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산재보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상 재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있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근로관계 중에,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한 사고에 의한 개인적 부상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소영, 2004: 203-217). 여기에서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한’이라는 요건은 업무기인성, 즉, 재해와 고용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개념이며, 업무수행성을 의미하는 ‘근로관계 중에’라는 요건은 시간, 장소, 상황 등 근로관계와의 

충분한 관련성, 즉, 부상이 근로관계 중에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다. 결국 미국에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and’로 연결하여 재해보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개념인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업무상 사유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1항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상 사유 요건은 

기존의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고려하던 2요건주의에서 ‘업무관련성’으로 다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 하에서도 여전히 업무기인성, 특히 직업병 중심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김상호 외, 2014).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재해의 인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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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4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해서는 

단기급여가 제공되며, 퇴직·장애·사망에 대해서는 장기급여가 지급된다. 단기급여에는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이 있고, 장기급여에는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이 있다. 공무수행과 질병의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 역시 공무상 질병에 

포함된다.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휴업급여가 없고 공무상요양비만 지급하는 점, 공무상 질병의 기준이 산재보험과 일부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은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 산재보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진영(2016)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무상 재해보상제도는 관련 법령 간에 ‘순직’, ‘재해’, 

‘보상금’ 등 법률용어의 해석상 혼란으로 법체계적 측면에서 볼 때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고, 군인, 

경찰, 일반 공무원 등 신분상의 구분에 따라 재해의 인정 범위와 기준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보상의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산재보상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신분 간 보상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특히,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 보상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사회적 기능 면에서도 역할이 미흡하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 보훈보상금과의 

이중보상 문제 등 보훈제도와의 체계도 조화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최근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독립시켰으며, 이로 인해 관련 용어와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보상수준도 공무영역별 차등 또는 

신분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준용하고 있으며 같은 공적 재해보상제도에 속하는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직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발생한 질병·부상·장해 또는 사망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폐교로 인한 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된다. 따라서 폐교를 재해의 범주로 다루기보다는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4.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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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임의가입 방안에서의 쟁점

사회복지 차원에서 실업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은 실업보상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실업보상제도는 크게 사회보험형 실업보상제도인 실업보험과 국가와 지자체의 일반예산으로 

소득조사를 통해 저소득 실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부조로 구분된다. 미국과 같이 

실업보험만 운영하고는 국가도 있고, 뉴질랜드와 같이 실업부조만 운영하는 국가도 있으며, 

캐나다와 스웨덴 같이 두 제도를 모두 운영하는 국가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이라고 불리는 

사회보험형 실업보상제도만 운영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에 처할 경우 생활유지를 위해 급여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즉,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과 적극적인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사업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적용대상 근로자 이외에도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대상을 임의가입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집단이 앞서 언급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다. 이들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니지만 혼자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을 구성하는 주요 사업은 크게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다. 실업급여는 산업구조조정, 조직 및 

기구 축소 등 기업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반면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를 채용해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비용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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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권혁창, 2019).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며, 특별한 경우 

구직급여에 대한 연장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가장 중요한 급여로 피보험자가 실업 후 재취업활동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의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지급 

받을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고용보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셋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넷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단,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원칙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 사정에 관하여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 휴업 등과 같은 사유이다.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4주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1.3%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또한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규모별로 0.25%-0.85%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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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용보험요율 현황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65% 0.65%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 지원대상)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업 - 0.85%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 교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5 그러나 대학강사에 대해서는 2007년에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의 적용범위에서 교수를 제외한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함으로써 2020년 3월 이후부터는 교수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방준식(2019)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학교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첫째, 

대학교수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본 2018년 헌재의 결정문에서 교육공무원은 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수행하는 직무는 교육이라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교수는 

2002년부터 계약 임용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둘째, 2007년 대학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를 살펴보면, 강사의 강의와 교수의 강의의 

성격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교수는 대학의 제반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 입시와 

취업, 연구실적, 산학협력 등의 실적을 내야하고 대학의 각종 행정업무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강사보다 사용종속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셋째, 2018년에 대학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된다. 즉, 기존과는 달리 ‘학교법인이 대학의 유지, 존립을 위해 소속 교원에 

대해 신입생 모집 등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거나 교원이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봄으로써 사립대 교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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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립대학 교수의 근로자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는 전윤구(2017)를 참조하시오. 



대한 사용종속성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법원이 사립대학 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할 경우 사립대학 교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한편, 외국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대해 살펴보면, 특수직역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사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처음에 공무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와 군인에게 적용되었고, 이후에 보편적 제도로 발전하여 산업 및 상업분야 종사자와 

민간부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공무원, 군인 등 공공부문 

근로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직역 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 

및 실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의 국가에서는 사업주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들까지도 실업보상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SSA, 

2018, 2017). 

미국의 실업보험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물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들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1935년에 도입된 미국의 실업보험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노동자 보호가 

가능하고, 고용정책과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권혁창, 2019).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근로자, 군인, 대부분의 농업인, 그리고 가계 노동자가 해당된다. 단. 일부 농업인, 

종교단체 직원, 임시 직원, 가족노동종사자, 자영업자들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방식의 실업보험의 재정은 가입자와 사업주의 기여금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의 

실업보험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연방 프로그램은 연간 

급여의 0.6%, 주정부 프로그램은 연간 급여의 5.4%를 부담한다(권혁창, 2019; SSA, 2017). 실업보험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 서비스에 등록해야 하며, 일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부정행위로 인해 해고되거나, 적절한 일자리 제안을 거절할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SSA, 2018). 

그런데 한국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배제된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교할 때 직역연금 가입자는 

직업안정성이 높은 직군에 속해있으며 상대적으로 실업상태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어 직역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반면에 고용보험 가입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 직역연금 가입자 간 차이가 존재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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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와는 달리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된다. 일반 

공무원(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등은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이 

가능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같은 공무원연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정인영ㆍ김수성, 

2019: 102). 그러나 사학연금 가입자에게는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직역연금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기존의 대학교수는 공익적 신분과 그에 따른 처우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사학연금 가입자를 

상대적으로 실업의 위험이 낮고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군으로 분류하는데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학의 기업화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교수의 신분과 처우를 공익의 관점이 아니라 

영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직역연금 가입자들과 달리 재계약을 통해 

근로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또한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대학교수의 고용관계6는 점점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고, 대학의 일방적인 고용조건변경이나 계약해지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학의 통폐합이나 재정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교수들은 

폐과나 전과가 속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과목으로의 변경이나 강의시수 부족에 따른 임금삭감 

등 고용조건의 불이익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방준식, 2019). 게다가 학령인구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 대학의 구조조정과 폐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인해 

대학교수의 고용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사학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직업안정성이 열악한 것은 물론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조항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학연금의 

지급개시연령 개선방안으로 이은재 의원 입법안과 같이 연금지급개시연령(65세)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해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가입 제외 대상이어서 폐교 등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6.  현재 대학의 교원은 정년트랙 또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 시간강사, 연구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 민법상 

고용계약(임용계약)을 체결하는 고용관계의 당사자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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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에 무방비 상태이므로 교직원의 처우가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입장을 고려할 경우 이은재 의원 입법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학교직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학교직원을 여전히 안정된 고용상태에 있는 직업군으로 분류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정인영ㆍ김수성, 2019: 93). 결국 이러한 교착상태에서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구직급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구직급여제도는 폐교퇴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마치 일반 국민들의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갈수록 폐교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교직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폐교로 인한 퇴직자가 속출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는 사립대학 교직원을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군으로 분류하여 

고용보험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계약을 통해 근로기간이 연장되고 있고,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폐교의 위험이 상존하는 등 

고용조건의 불이익이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므로 사학연금가입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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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방법

가. 분석모형

본 연구는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기술 분석, 

둘째,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들에 대한 정책으로는 (1) 현행안, (2)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제공 방안, (3) 고용보험 임의가입 방안이 존재한다. 이 중 현행안과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방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시행한다.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에 소요되는 재정은 

고용보험에서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사학연금 기금의 재정추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예상연금액을 산출할 때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7 모두 고려한다. 

나. 분석표본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 내부자료(2019)를 활용한다. 2019년 현재 폐교로 인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 수는 285명이다. 본 연구는 폐교로 인한 수급자들(285명)을 대상으로 기술분석을 

수행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현행안과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제공방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시행하고 더불어 매년 폐교로 인해 신규수급자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서의 재정추계를 추가하고자 

한다. 

다. 주요 가정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2016)에서는 거시경제변수, 제도변수, 인구변수를 고려하여 

7.  사망률에 기초하여 유족연금 수급자 수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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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추계를 한다. 사학연금재정재계산에서는 거시경제변수로는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이자율을 

고려하는데, 2015년에서 2080년 사이 임금상승률은 3%~3.5%, 물가상승률은 2%~2.66%, 이자율은 

3,673%~4.1%의 변동을 보이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재정재계산위원회 

거시경제변수 가정보다는 현실적이라고 간주되는 기획재정부가 제공하는 거시경제변수(2018)를 

준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변수로 연금개시연령을 주로 고려한다. 인구변수에서는 사망률이 

주된 변수이며 가입자 수는 학령인구변화로부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여 

산출한다. 

2. 폐교에 대한 정책방안들

가. 현행안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여 현 사학연금에서는 10년 이상 재직하고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라 

퇴직할 경우 5년(퇴직 시점에 따라 0~5년)이 경과한 때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폐교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즉시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나. 사학연금제도 내에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

두 번째 방안은 폐교 시 연금수령 대신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의 성격을 그대로 

사학연금법에도 준용하고 지급기간도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사학연금제도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다. 구직급여 지급액 한도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소정급여 일수를 곱하여 적용한다.8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경우 

재직연수가 10년이 넘기 때문에 6개월~8개월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8.  구직급여의 상한과 하한은 다음과 같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이며, 2017년 1월~3월은 

46,584원이고, 2016년은 43,416원이며, 2015년은 43,000원에 해당한다. 반면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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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보험 임의가입안

세 번째 방안은 폐교 시 연금 수령 대신 사학연금가입자에게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교직원 및 학교기관의 고용보험의 부담금 추가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전체 

고용보험료의 부담은 보수총액에 0.6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고용보험의 가입을 원하는 

교직원과 학교기관이 각각 1/2씩 부담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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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제외의 제4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관한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4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다만, 학교기관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폐교로 인해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의 특성과 연금액

<표 5>는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연금수급자들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221명으로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는 64명으로 22.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213명인 74.7%는 교원, 72명인 25.3%는 직원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고등학교는 29명으로 10.2%, 

대학교는 206명으로 72.3%, 유치원은 2명으로 0.7%, 전문대학은 37명으로 13.0%, 특수학교는 

11명으로 3.9%로 나타나 대학교 교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금월액 

평균은 1,798,699원이고, 근무 년 수는 평균 22년이며 수급 기간은 평균 0.92년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52.8세이며 60세를 연금수급연령으로 가정한다면 7.2년분의 연금을 미래에 

추가로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지출될 현재 285명 전체의 예상 연금수령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약 443억원(44,291,164,176원(285×1,798,699×12×7.2)이다. 

<표 5>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특성

변수 빈도 및 평균

성별
남 221(77.5)

여 64(22.5)

연령 52.8

연금월액(원) 1,798,699

근무 년 수 22.0

수급기간(년) 0.92

교직원
교원 213(74.7)

직원 72(25.3)

학교급

고등학교 29(10.2)

대학교 206(72.3)

유치원 2(0.7)

전문대학 37(13.0)

특수학교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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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집단의 연금수급액 평균을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연령이 

높을수록 근속연수와 근로소득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연령과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연금수령액이 

높으며, 남성의 연금수급액이 여성에 비해 높고 교원의 연금수급액이 직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집단의 연금수급액 비교

변수 연금수급액 평균(원) F 값(평균비교)

성별
남 1,931,311

26.716***
여 1,340,772

연령

30대 668,963

84.85***
40대 963,036

50대 2,076,752

60대 2,569,710

근무 년 수

10~19년 896,714

235.679***20~29년 2,106,125

30년 이상 2,969,197

교직원
교원 1,934,722

23.859***
직원 1,396,295

주) *** p. < 0.01

수급자의 나이를 세분화하여 폐교 이후 30대의 경우 25년분의 연금을 수령하고, 40대의 경우 

15년분의 연금을, 50대의 경우 5년분의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현재가치 기준으로 30대는 

60세 이전에 1인당 200,688,900원(668,963원×12개월×25년)의 예상 연금액을 수령하고, 40대는 60세 

이전에 1인당 173,346,480원(963,036원×12개월×15년)의 예상 연금액을 수령하며, 50대는 60세 

이전에 1인당 124,605,120원(2,076,752원×12개월×5년)의 예상 연금액을 수령한다.  

구직급여를 2017년 기준으로 산정하면 1인당 최대 1,200만원 (5만원×30일×8개월)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60세 이전 가입자의 경우, 현재 폐교 즉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한다면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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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추계 

가.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 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

2018년 현재 폐교로 인한 연금 수급자(285명)의 2050년까지의 연금급여액 재정추계와 개시연금 

도입과 구직급여 제공 시 재정추계를 비교해 보자. 여기에서 개시 연금 도입이라 함은 60세 이상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과규정에 의해 57세 이상의 경우도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은 2018년 현재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285명을 대상으로 한 현행안과 구직급여 

지급안의 재정추계를 비교한 것이다. 첫째, 현행안의 경우 2019년에도 285명이 전원 연금을 

수령하고 이후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연금액을 지출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사망률을 

고려하여 점차 수급자 수가 줄어들어 2050년에는 235명이 퇴직연금 혹은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가정했다. 둘째, 사학연금제도 내에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은 285명 

중에서 2019년 현재 60세 이상 수급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기자에게는 최장 8개월의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직급여의 상한선은 2017년 기준 일당 5만원이고 연령에 따라 

구직급여 제공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로 구분된다. 또한 이 방안에서 연금급여지출액은 285명이 

각각의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대기기간 동안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출한다고 

가정한다. 

<표 7> 폐교 즉시 연금지급 대비 지급개시연령 도래와 구직급여 제공에 따른 급여액 비교

(단위 : 명, 억원)

연 도

폐교 시 연금지급 
개시연금 도입과 

구직급여 제공 급여 급여 차액
(C=A-B)

급여 차액

할인율
(D=1+r)

급여지출액의 

현재가치10

(E=C/D)
연금 

수급자
연금

급여액(A)
연금 

수급자

연금급여액
+구직급여

(B)

2019 285 61 74 30 31 1.02 30

2020 285 61 98 26 35 1.02 34

2021 285 62 113 32 30 1.02 28

2022 284 63 141 39 24 1.02 22

2023 284 64 159 46 18 1.02 16

2024 284 65 173 51 14 1.02 12

2025 283 66 184 55 11 1.02 10

2026 284 67 191 58 9 1.0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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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폐교 시 연금지급 
개시연금 도입과 구직급여 

제공 급여 급여 차액
(C=A-B)

급여 차액

할인율
(D=1+r)

급여지출액의 

현재가치10

(E=C/D)
연금 

수급자
연금

급여액(A)
연금 수급자

연금급여액
+구직급여

(B)

2027 283 70 203 61 9 1.02 8

2028 282 71 208 65 6 1.02 5

2029 282 72 219 67 5 1.02 4

2030 283 73 231 70 3 1.02 2

2031 281 74 236 73 1 1.02 1

2032 281 75 240 75 0 1.02 0

2033 280 76 245 77 -1 1.02 -1

2034 280 78 250 79 -1 1.02 -1

2035 279 79 255 82 -3 1.02 -2

2036 279 80 262 84 -4 1.02 -3

2037 278 81 263 86 -5 1.02 -3

2038 277 83 264 87 -4 1.02 -3

2039 275 84 266 89 -5 1.02 -3

2040 274 84 267 90 -6 1.02 -4

2041 272 86 268 91 -5 1.02 -3

2042 271 86 269 93 -7 1.02 -4

2043 268 87 267 93 -6 1.02 -4

2044 266 87 266 94 -7 1.02 -4

2045 262 88 262 94 -6 1.02 -4

2046 258 87 258 94 -7 1.02 -4

2047 254 87 254 93 -6 1.02 -3

2048 248 85 248 93 -8 1.02 -4

2049 243 84 243 91 -7 1.02 -4

2050 235 83 235 89 -6 1.02 -3

자료 : 사학연금공단(2019) 내부자료.

현행안과 사학연금제도 내에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의 재정을 

비교해보자. 2019년의 경우 현행안에 따른 재정지출은 61억 원이 소요되는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에 따른 재정지출은 30억 원이다. 양자 간의 금액차이는 

31억 원인데, 2018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환산하면 30억 원이 된다. 두 가지 방안의 급여차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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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31년까지는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재정적으로 유리하지만 그 이후에는 두 방안의 급여차액이 부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은 폐교로 인한 60세 미만 퇴직자에게 

연금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제공하지만, 연금 대기자가 연금개시연령을 지나 

수급자로 전환되면 현행 안처럼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급여차액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안의 경우 연금급여액이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매년 증가하지만, 구직급여제공안의 경우 

임금상승률(공무원보수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도록 가정되었으므로 시간이 지나 60세가 되어 

연금급여를 받는 경우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을 누적적으로 반영한 최초 연금급여액이 

책정되기 때문이다(<부록> 참조). 

하지만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보면 현수급자 285명을 대상으로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추계는 2019년부터는 폐교로 인한 신규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강한 가정 

하에서의 재정추계라 할 수 있다. 

나.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수급자(285명)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

현 수급자뿐만 아니라 폐교로 인한 미래 신규수급자를 가정하면 재정추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사립학교의 미래 폐교 가능성을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사학연금 가입자는 2028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기 때문에(사학연금 재정재계산위원회. 

2016), 본 연구에서도 폐교로 인한 신규수급자가 2028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에서 핵심문제는 폐교로 인한 신규 수급자의 증가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인 이유에서 매년 폐교로 인한 신규 수급자가 285명씩 증가하여 2028년에는 

수급자 수가 3,102명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11 즉 현행안의 경우 2019년의 경우 2018년에 

비해 폐교로 인한 신규수급자가 285명이 증가해서 전체 예상 수급자 수가 570명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2028년까지는 매년 285명의 신규수급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예상 

수급자 산출에서 사망률은 고려하지 않는다. 한편 재정추계 기간은 2019년~2028년의 10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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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서 살펴보듯이 분석결과의 기본적인 패턴은 <표 7>과 같다.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보면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747억 원(2018년 현재가치)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미래 수급자 발생 가정 하에서 폐교 시 

연금지급 대비 지급개시연령 도래와 구직급여 제공에 따른 연금액 비교

(단위 : 명, 억원)

연 도

폐교 즉시지급에 
따른 연금 급여 (현행안)

개시연금 도입과 
구직급여 제공에 따른 급여 급여 차액

(C=A-B)
할인율
(D=1+r)

급여지출액의 
현재가치

(E=C/D)12수급자
예상수

예  상
급여액(A)

수급자
예상수

예  상
급여액(B)

2019 570 122 148 49 73 1.02 72

2020 855 183 291 91 92 1.02 89

2021 1140 248 448 141 107 1.02 101

2022 1420 315 700 208 107 1.02 99

2023 1704 384 948 290 94 1.02 85

2024 1988 455 1197 371 84 1.02 75

2025 2264 528 1456 454 74 1.02 64

2026 2556 603 1692 536 67 1.02 57

2027 2830 700 2000 625 75 1.02 63

2028 3102 781 2255 730 51 1.02 42

자료 : 사학연금공단(2019)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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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현황 및 규정과 쟁점들에 관해 

고찰하고,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안, 

고용보험 가입안에 대해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 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사학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직업안정성이 열악한 것은 물론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등 외국에서는 근로자는 물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은 직역연금 가입자들도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존재한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보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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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 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방안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고용보험 임의가입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용보험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학연금 가입자의 자발적 선택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학연금 가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폐교가 되면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 둘째,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은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이 폐교로 인해 실업 상태에 놓일 경우 연금수령 대신에 

최장 8개월의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10년 미만 가입자가 폐교로 인해 실직한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구직급여는 제공되지 않는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교로 인한 신규 연금수급자에 대한 가정 시 기술적인 

이유로 신규 수급자의 증가폭을 2028년까지 매년 285명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으나, 실제 발생할 

신규 수급자는 그 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 둘째, 폐교로 인한 구직급여를 신규 연금수급자에게 

한정하지 말고 가입자였던 자(재직기간 10년 미만)에게 확대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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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 연금상승률(cpi) 연금상승률(cpi)누적 임금상승률 누적

2019 1.03 1 1.000 1.030

2020 1.03 1 1.000 1.061

2021 1.03 1.02 1.020 1.093

2022 1.0317 1.02 1.040 1.127

2023 1.0317 1.02 1.061 1.163

2024 1.0317 1.02 1.082 1.200

2025 1.0317 1.02 1.104 1.238

2026 1.0317 1.02 1.126 1.277

2027 1.0334 1.02 1.149 1.320

2028 1.0334 1.02 1.172 1.364

2029 1.0334 1.02 1.195 1.410

2030 1.0334 1.02 1.219 1.457

2031 1.0334 1.02 1.243 1.505

2032 1.0351 1.02 1.268 1.558

2033 1.0351 1.02 1.294 1.613

2034 1.0351 1.02 1.319 1.669

2035 1.0351 1.02 1.346 1.728

2036 1.0351 1.02 1.373 1.789

2037 1.0368 1.02 1.400 1.855

2038 1.0368 1.02 1.428 1.923

2039 1.0368 1.02 1.457 1.994

2040 1.0368 1.02 1.486 2.067

2041 1.0368 1.02 1.516 2.143

2042 1.0385 1.02 1.546 2.225

2043 1.0385 1.02 1.577 2.311

2044 1.0385 1.02 1.608 2.400

2045 1.04 1.02 1.641 2.496

2046 1.0401 1.02 1.673 2.596

2047 1.0399 1.02 1.707 2.700

2048 1.0399 1.02 1.741 2.807

2049 1.0398 1.02 1.776 2.919

2050 1.0396 1.02 1.811 3.035

주) 임금상승률과 CPI는 기획재정부제공 거시경제변수(2018)기준임.

<부록>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가정




